
1.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, 시협 2019-209호(2019.10.23.)호 관련입니다.

2. 국토교통부 고시(제2019-168호, 2019.4.10.)「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 

   평가기준」〔부표3〕에 참여기술인의 평가에 대하여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

   용역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, 

3. 또한 시설물안전법 제40조에 따라 시설물의 성능평가 중 사용성능 평가를 시행하도록  

  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“공단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”  

   개정한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 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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